
94. 농막제도 개선방안 강구

▸신규여부 신규 계속   ▸사업시기 임기내 임기후   ▸예산투자 예산 비예산   ▸사업주체 인천시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   - 농막제도 개선방안 강구

    ․ 농막의 범위 완화 및 설치기준 제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

*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 

○ 정책개요

   - 현    황

    ․ 농막 연면적 20㎡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,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

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함.

    ․ 농막에 편의시설(화장실, 정화조, 데크 등)설치기준 제한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

있어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임.

   - 사업개요

     ․ 농막의 범위 완화

      * 연면적 확대 : (현재) 20㎡이하 → (개선)33㎡ 이하 13㎡↑

      * 임시거주허용 : (현재)거주안됨 → (개선)영농철 한시적 허용

     ․ 농막의 편의시설 기준 제도화

○ 추진실적

   - ’22. 7월말 : 군․구 농막 현황표(농막 편의시설 등) 조사․제출

 

○ 향후 추진계획

 •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

 

 • 추진일정

세부 추진상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

타 지자체 농막 설치기준 수집

농지법 개정 건의



•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
농막제도 개선 방안 강구 항목 2 1 1

• 재정투자 : 비예산

• 중앙정부의 협조(제도,재정,권한)

   - (제도) 농막의 범위 완화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제도화 농지법 개정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 - 농막의 면적 확대 및 영농철 임시 거주목적 허용으로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

 - 농막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도화로 기후변화(폭염, 집중호우, 폭설 등)위기 

대응 및 휴식보장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  

☎ 농축산과장 강승유 440-5024   도시농업팀장 김대기 4381   담당자 이화식 4382


